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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보험공단에게 청 들  양급여내역  공  청한 행 사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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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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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들  철도 동 합 하 철도 라 한다  원 수 원( ‘ ’ ) , ○ 

 철도  합원들과 공 하여 통  철도산업 안 에 ‘ ’

하거나  지할   지 집단2013. 12. 9. 2013. 12. 31.

 공  거 하여  한 철도공사  여객  수  업  ․

해하 다  업 해  었다가 죄 결  았다2014. 3. 11. 

울 지 원 고합 울고등 원 원 도( 2014 51, 2015 191, 2016

1690).

피청  울 산경찰 하 울 산경찰 라 한다   사건  수( ‘ ’ )○ 

사과 에  피청  민건강보험공단 사 하 민건강보험공단 라 ( ‘ ’

한다 에게 청    ) 2013. 12. 18. 2010. 12. 18. 2013. 12. 18.□□

지  상병 양 양 주  공, , , , 2013. 12. 20. 

청    지  병원 내   2012. 1. 1. 2013. 12. 20.○○

공  각 청하 다 에 민건강보험공단  청  . 2013. 12. 20. ○○

  지  여 양  등  포함한 2012. 1. 1. 2013. 12. 20. , 

  양 여내역  청    44 2010. 12. 1. 2013. 12. 19.□□

지  여 양  포함한   양 여내역  , , 38

울 산경찰 에게 공하 다.

청 들   같  울 산경찰  사실 행  민건강보험공단  ○ 

보 공행   그 근거 항들  사   항 경찰  직 집199 2 , ‘

행  항 개 보 보  항 가 청 들  개’ 8 1 , ‘ ’ 18 2 7

보 결  등  해한다고 주 하   사건 헌 원심2014. 5. 8. 

 청 하 다.  

심판대상

 사건 심○ 상  울 산경찰  민건강보험공단2013. 12. 18. ① 

에게 청    지  상병 양2010. 12. 18. 2013. 12. 18. , □□

 공  청한 행   울 산경찰  민건강보2013. 12. 20. 

험공단에게 청    지  병원 내  2012. 1. 1. 2013. 12. 20.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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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 청한 행 하   행  합하여  사건 사실 행( ‘ ’

라 한다 민건강보험공단  울 산경찰 에게 청  ), 2013. 12. 20. ② 

  지  여 양  포함2012. 1. 1. 2013. 12. 20. , ○○

한   양 여내역  청    44 2010. 12. 1. 2013. 12. □□

지  여 양  포함한   양 여내역  공한 19. , 38

행 하   행  합하여  사건 보 공행 라 한다 사( ‘ ’ ), ③ 

   것  항  경찰  직(1954. 9. 23. 341 ) 199 2 , ‘

집행   개 고  ’(1981. 4. 13. 3427 , 2014. 5. 20. 

 개   것  항 하   항  합하여  사12600 ) 8 1 ( ‘

건 사실 항 라 한다  개 보 보  ’ ), ‘ ’(2011. 3. 29. ④ 

 고   개   것10465 , 2013. 8. 6. 11990 ) 18

 항 하  사건 보 공 항 라 한다  청 들  본2 7 ( ‘ ’ )

 해하 지 여 다.

심판대상조항[ ]

형사소송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것(1954. 9. 23. 341 ) 

제 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199 ( ) ② 

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구 경찰관 무 행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고(1981. 4. 13. 3427 , 2014. 5. 

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. 12600 )

제 조 사실의 확인등 경찰관서의 장은 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8 ( ) ① 

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무수행에 관련

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. , 

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

할 수 있다.

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되고(2011. 3. 29. 10465 , 2013. 8. 6. 

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990 )

제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제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8 ( ) 1② ․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자의 이익을 3

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

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 의 경3 . , 5 9

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

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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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피청  민건강보험공단  피청  울 산경찰 에게 2013. 12. 20. ○ 

청 들  양 여내역  공한 행  청 들  개 보 결  

해한 것  헌  한다.

청 들  나 지 심 청   각하한다.○ 

이유의 요

 사건 사실 행    사건 사실 항에 한 심 청  

여 극( )

 사건 사실 행  근거 항   사건 사실 항  수사 에 공사○ 

단체 등에 한 사실  한  여하고  뿐 고 민건강보험공단  , 

수사  사실 에 하거나 하여야 할  담하지 않 다 라. 

  사건 사실 항과  사건 사실 행 만  청 들   

지 에 어 한 향  미 다고 보  어 고 민건강보험공단   , 

가 어야만 비  청 들  개 보 결  한 다 그러므  . 

 사건 사실 항  본 해  가  지 않고  사건 사실, 

행  공  행사  지 않 므   심 청  하, 

다. 

 사건 보 공 항에 한 심 청  여 극 ( )

 사건 보 공 항  개 보처리 에게 개 보  수사  공 여  ○ 

결 할 수  재량  여하고 다 라  개 보처리  개 보 . ‘

공 라  체  집행행 가 어야 비  개 보   보주체  ’

본  한  것 므  사건 보 공 항  본 해  직  , 

지 않 다 그러므    심 청  하다. .

 사건 보 공행  개 보 결  해 여

가 주 원   여 극  . ( )

앞  본  같   사건 사실 항  수사 에 사실  한  ○ 

여하고  뿐 고 에 근거한  사건 사실 행 에 하여 민건강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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험공단  하거나 하여야 할  담하  것  아니다 라   사. 

건 사실 행  강  개 지 아니한 수사에 해당하므 에 , 

하여 루어진  사건 보 공행 에도 주 가 지 않 다 그러므. 

  사건 보 공행  주 원 에 지 않 다.

나 과 지원   여 극  . ( )

 사건 보 공행  청 들  언  어  양  하 지에 ○ 

한 보  공함 울 산경찰  체포   피  청, 

들  재  신 하게 악하여 시에 청 들  검거할 수 도  하

고  통하여 가  한 수행에 여하  한 것 므  , 

당 과 수단  합  다.

 사건 보 공행 에 하여 공  청    2012. 1. 1.○ ○○

지  여 양  포함한   양 여내역 2013. 12. 20. , 44

 청    지  여 양2010. 12. 1. 2013. 12. 19. , □□

 포함한   양 여내역  건강에 한 보  개 보 보38 ‘

 항  규 한 민감 보에 해당한다 민건강보험공단  개’ 23 1 . ‘

보 보 상 공공 에 해당하므  사건 보 공 항  개 보 보’ , ‘

 항 경찰  직 집행  시행  등에 라 죄’ 23 1 2 , ‘ ’ 8

 수사  하여 가피한 경우 보주체 또    당하게 3

해할 우 가   하고 민감 보  울 산경찰 에게 공할 수 

다. 

울 산경찰  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  에 한 양 여 보○ ○○

 청하  에 미 통신사업  료  공 아 청

   한 상태 고 청 에  망원  동원해 청  , ○○

 재  하 므 울 산경찰  청   재 , ○○ ○○

악  하여 양 여 보  공  것  가피한 경우가 아니었  

하다 또한 울 산경찰  청  에 한 료  공. □□

지  못하 지만 그에 한 수사  계 하고 었고 같   체포  , 

 다수  피 들  에 비 어 청    할 수 □□

 상태   등  고 하 청   재  악하  해  , □□

양 여 보  공  것  가피하 다고 보 도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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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재 악  해  양 여 보 청  또  공 에 근 한 ○ 

여  양 만  공  함에도 하고 민건강보험공단, 

 청 들  약  또   동안  양 여 보  공하 다2 3 . 

 같  사  합해 보  사건 보 공행  청 들  민감 보, ‘○ 

 공  것  죄  수사  하여 가피할 것 라  건  갖  것’

 볼 수 없다. 

한편 여  양  피  재  곧  악할 수  ○ 

보  아니고 울 산경찰  통신사실 료 청 등 다  수사, 

 청 들  재  악하 거나 악할 수 었다 또한 양 여 보 . 

청  또  공 에 근 한 양 여 보  한  또   동안  2 3

양 여 보  청 들  재 악에 거  도움  지 않  보 다. 

  사건에  울 산경찰 에게 공  양 에   병원○ 

도 포함 어 므  러한 양  청 들  질병   

할 수   또   동안  양 여 보  청 들  건강 상태에 , 2 3

한 체  보  할 수   등에 비 어 볼  사건 보, 

공행  한 청 들  개 보 결 에 한 해  매우 하다. 

그러므   사건 보 공행 가 보주체  청 들   당하게 ○ 

해할 우 가 없  것 라  건  하 다고 볼 수도 없다.

그 다   사건 보 공행  해  에 다.○ 

울 산경찰  청 들  재  악한 상태 거나 다  수단  ○ 

 악할 수 었 므   사건 보 공행  얻  수  수사상  

 거  없거나 미약하  청 들  신도  사 에 민감, 

보  양 여 보가 수사 에 공 어 개 보 결 에 한 한 

 게 었 므  사건 보 공행   균 도 갖 지 , 

못하 다. 

결   사건 보 공행  과 지원 에 어 청 들  개 보○ 

결  해하 다.

재판관 서기석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별개의견

민감 보  처리에 하여 규 한 개 보 보   항   23 1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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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보   공에 하여 규 한 같    항  특별규3 18 2

다 라  개 보처리 가 민감 보  공하  해  개 보 보  . 

 항에  규 한 건만 하  하고 같    항에  23 1 , 18 2

규 한 건 지 할 필  없다. 

경찰 직 집행 시행   경찰  죄 수사 등  직  수행하  8○ 

하여 가피한 경우 개 보 보  에  건강에 한 보  ‘ ’ 23

처리할 수 다고 규 하고 므  시행  규  개 보 보  , 

 항 에  규 하고  에  민감 보  처리  허 하  23 1 2 ‘

경우 에 해당한다’ . 

라  민건강보험공단  울 산경찰 에게 개 보 보  에 23○ 

 건강에 한 보  공하  해  울 산경찰  그 보  

공  것  죄 수사 등  직  수행하  하여 가피한 경우 에 해‘ ’

당하여야 하 견    같   사건 보 공행   같, 

 건  갖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   사건 보 공행  과 지. 

 원  하여 청 들  개 보 결  해한다.

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반 , 

대의견

 사건 보 공행  청 들  언  어  양  하 지에 ○ 

한 보  울 산경찰 에게 공함 울 산경찰  체포, 

  피  청 들  재  신 하게 악하여 시에 청 들  

검거할 수 도  하고  통하여 가  한 수행에 여하  

한 것 므 그  당 과 수단  합  다, . 

 사건 보 공행  당시 청 들  체포   피 들 었 므○ 

청 들에 하여 상당  체  가  상 었다 수사, . 

 체포  간 내에 청 들  재  악하여  집

행하여야 하고 도주  청 들  재  수시  언 든지 변할 수  , 

것 므 다양한  또  경  통하여 신 하게 청 들  재 또  , 

상 동 경  악하   도움   수  든 보  수집하여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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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펴볼 필 가 었다.

울 산경찰  통신사업 에게 신 지  료  할 ○ 

것  청하고 민건강보험공단에 청 들  양 여내역  청하  등, 

 수사  진행하 다 료가 청 들  재  악하  해 가  . 

한 보  하나 청 들  그  폰  지하고 지 않  , 

가 도 고 지하고 다고 하 라도 언 든지 원  끄고  동, 

할 수  것 므 료가 다고 하여 다  보  수집할 필, 

 없다고 단 하  어 다 특  청   경우 폰  원  꺼. □□

어 료  공 지 못하 고 달리 청   재  할 □□

수  보가 없었 므 청   언  어  양  하, □□

지에 한 보  악할 필  욱 컸다. 

견  울 산경찰  료  공 았거나 에 한 수사○ 

 계 하고  사  들어 양 여 보  공  것  가피한 경우

가 아니었다고 하나 양 여 보 공  후  보  수사  , 

하여야 한다   근거가 없  뿐만 아니라 우리 헌 재 가 통신사실 , 

료  지  수사에 한 통신비 보 상  항  헌 에 합

지 아니한다고 언한 상 지 수사가 진행 고    사건 , 

보 공행  가피  여  단할 것  아니다.

한편 민건강보험공단  울 산경찰  상병 양 병원 내  ‘ , , ○ 

 공  청하 에도 검거 에 필 한 한  보에 해당하’ , 

 여  양 만  공하 므 청 들  개 보 결‘ ’ , 

에 한 해  하 다고 볼 수 다 또한 수사  약 . 2~3

 동안  양 여 보   청 들  주  다 간 병원   

하여 실  생 근거지  악하거나 다시 할 가   병원  미

리 할 수 고  통상  사람들에게 병원 내  주  , 

 아닐 뿐만 아니라 양 여 보 청  또  공 에 근 한 시  양, 

  청 들  그  피할 가  므 약  동, 2~3

안  양 여 보  공한 것  필 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보  어 다.

라   사건 보 공행  청 들  민감 보  공  것  죄  ‘○ 

수사  하여 가피할 것 라  건  갖  것  보 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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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건강보험공단  울 산경찰 에게 공한 여  양  청○ 

들  건강에 한 보  하나 청 들  건강 상태에 한 막연한 , 

 할 수  도  상  보에 과하므  그 체  개  

신 나 신체에 한 단  나타내  상병 나 체  진료내역과 같  

도  보  필  다고 보  어 다  사건 보 공행 가 청. 

들 에   해할 가  다  사 도 견할 수 없다3 .

개 보 보   사   ‘ ’ 19 , 59 2 , 71 5 , 198○ 

항 등  사건 보 공행 에 하여 공  양 여 보가 수사에 필2

한  내에 만 사 고 남  것  지하  한 도  도 ·

마 어 다. 

 같  사 에 하여 울 산경찰  체포   피  청○ 

들  재  신 하게 악하여 시에 청 들  검거할 수 도  하

고  통하여 가  한 수행에 여하고  하  공  매우 

한  고 할  사건 보 공행 가 보주체 또    , 3

당하게 해할 우 가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 어 다.

그 다   사건 보 공행  해  에 지 않 다.○ 

 사건 보 공행 에 하여 청 들  그들  동  없  언  어  양○ 

 하 지에 한 보가 수사 에 공   았 나, 

체포   청 들  검거하여 가  한 수행에 여하

고  하  공   같  청 들  사  한보다 훨씬 크고 한 

것 므   사건 보 공행   균 도 갖 었다. 

결   사건 보 공행  과 지원 에 어 청 들  개 보○ 

결  해하 다고 볼 수 없다. 

결정의 의의

 결  상병  등  포함하지 아니한 양 여 양 에 한  , ○ 

보라고 하 라도 양  산 과 비뇨 과 신건강 학과 등과 같  , , , 

 병원  경우에  양 만 도 질병   할 수  

약  동안  간  보  보주체  건강에 한 포 고 통, 2~3

합  보  할 수   등에 비 어 볼 개 보 보, ‘ ’ 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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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규 한 건강에 한 보  민감 보에 해당한다고 단한 에 ‘ ’

가 다.

또한  결  공공  개 보 보  항  ‘ ’ 18 2 7 , 23○ 

항 경찰  직 집행  시행  등에 라 죄  수사  하1 2 , ‘ ’ 8

여 가피한 경우 보주체 또    당하게 해할 우 가 ‘ ’ 3

  하고 민감 보  수사 에게 공할 수 다고 단함 , 

공공  수사 에 민감 보  공할 수  건   첫 사 에 해

당한다.

재 민건강보험공단  개 보     공에 필 한 차  3 , ○ 

등에 하여 내  한   개 보 료 공지  특‘ ’

수상병  등  양 여 보  에 해 만 수사 에게 공하 , 

 한 나 지 양 여 보  수사  필 만  수사 에게 ‘ ’

공할 수 도  규 하고 다 민감 보   수사  공 건에 . 

한  결  해  민건강보험공단  보 하고  양 여, 

보가 보다 엄격한 건 하에  수사 에게 공 게  것 다.

한편 헌 재   사건과 같  날 고  헌마 사건에 피청2016 483 , ○ 

 포시  피청  포경찰 에게 청 들  생2015. 7. 3. , 

월 주  공한 행  청 들  개 보 결  해, , 

하지 않 다고 결 하 다.

 사건  경우 수사 에 공  개 보가 민감 보에 해당하  , ○ 

헌마 사건에  수사 에 공  개 보  피  등  특 하고 2016 483 

연락  취하  하여 드시 필 한 것  그 체  엄격한 보  상

 다고 보  어 운 생 월 주 다 또한 헌마, , , . 2016

사건에  공  개 보  동지원 여비   수   수사에 483 

사 었 청 들  동보   수  동지원 여비  청 가 , 

한지 여 에 한 행 청  사  수 해야 하  지 에 어 청

들   상하지 못한  개 보가 사  것  아니었다 러한 . 

개 보  격 사   등  차  하여  사건과 헌마 사, 2016 483 

건  결  달라지게 었다. 


